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5년 10월 4일 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0월 6일

다. 상정  의결일자

․제12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 원회(2005년 10월 12일) 

상정의결

2 . 제안설명 요지

   ( 제안설명자 :  자치행 정과장   박한권)

□ 제안이유

  ○ 행정여건 변화  통장의 역할감소에 따라 가구수 주의 획일

인 통․반 획정을 지역실정에 맞는 역화 개념의 통․반으로 

획정하고, 물의를 야기하여 강제로 해 된 통․반장에 한 재

 제한기간을 둠으로써 지역의 사자로 신망받는 통장상을 

정립하고자 하며

  ○ 주공아 트 재건축  송내2동 푸르지오 아 트 신축으로 인하

여 통․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 행정의 효율성

을 기하려는 것임.

□ 주 요골자

  ○ 통․반 획정기  조정

    ∙통 : 4 ～ 6개반 ⇒ 4 ～ 10개반 

    ∙반 : 20 ～ 30가구 ⇒ 20 ～ 60가구(공동주택 150가구) 



  ○ 강제로 해 된 통․반장에 한 재  제한기간 설정

    ∙당해시 3년

  ○ 통․반 행정구역 조정

동  별
  행 개  정 비        고

(증 감 내 역)통 반 통 반

계 1,178 7,351 1,170 7,278 통△8, 반△73
원미구 615 3,814 605 3,729 통△10, 반△85
소사구 278 2,030 280 2,042 통 2, 반 12
오정구 285 1,507 285 1,507

  ○ 통․반 증감내역 : 통 △8, 반 △73

    ▸  동(통△10, 반△85) : 동주공아 트 재건축에 따른 통․반 조정 

    ▸송내2동(통2, 반12) : 송내2동 푸르지오 아 트 신축 입주에 따른 

통․반 조정 

3 . 질의  답변 요지

질  의  내  용 답  변  내  용

 ○ 지  통장들은 직선내지 간선으로    

  선출되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     

조례가 개정되면 통합되는 통장들의      

임기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?  

 ○ 재 통장들에 한 임기는 보장    

  할 것이며 통합되어 없어지는 통에      

해서는 통장 임기를 고려하여       

조정토록 하겠음.

 ○ 통간 경계가 통 순서에 따라 나   

   열되어 있지 않아 일률 으로       

통․반을 조정하면 문제가 있으      

므로 동 지역상황에 맞게 자율      

인 조정이 가능한지?

 ○ 통․반 조정은 각동에서 실에 맞게    

  자율 으로 추진토록 하겠음.

 ○ 지역별로 보면 통별 순서가 불합    

   리하게 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      

주고 있는데 재조정할 용의는?

 ○ 통․반 순서가 불합리하거나 순서   

   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통에     

 해서는 통제를 통해 순차 으로      

조정할 것임.
 ○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가   

   능한 것인지?

 ○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   

   함.



4 . 토 론요지

가. 찬성 토 론

   ○ 없  음

나. 반 토 론

   ○ 없  음

5 . 심사결과

 ○ 수정의결

6 . 소 수 의견 요지

 ○ 없  음

7 . 기 타 필요한 사항

 ○ 없  음

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수정안 

의  안

번  호
련 제443호  제안년월일 : 2005년 10월 12일

의  결

연월일

2005. 10. 12

(제122회)
 제  안  자 : 행정복지 원장

1. 수 정이유

   ○ 통․반 조정은 시민들의 생활과 한 계가 있으므로 통․

반조정에 앞 서  부천시의 통․ 반 행 정구 역  조정에  한 지 역 주

민 들 의 의견이 충분히 반  된 종합 인 추진계획이 마련된 후

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므 로  통․ 반수 에  한 획 정기 은 

행 로  유지 하 는 것으로 수정.

2 . 주 요골자

   ○ “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, 반은 20 내지 60가구(공동주택 150가

구)로 구 성 한다”를  “통은  4 내 지  6개반으 로 , 반은  20 내 지  30

가구 로  구 성 한다”로 수정.(안 제3조)

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수정안 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  안 제3조  “통은 4 내지 10개반으로, 반은 20 내지 60가구(공동주택 

150가구)로 구 성 한다”를  “통은  4 내 지  6개반으 로 , 반은  20 내 지 

30가구 로  구 성 한다”로 한다.

  의 수정부분 이외의 『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.』  



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   정   안

제3조(획정기 ) 통은 4 내

지 6개반으로, 반은 20 내지 

30가구로 구성한다. 다만, 50

가구를 과하지 않은 범  

내에서 자연부락 취 락 형 태 

등 을  고려 하 여  지  실정에 

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의2(통․반장의 해 ) 동

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

사유가 발생할 시 통․반장 

임기 에 해 할 수 있다.

  1. ～ 5. (생  략)

  <신  설>

제3조(획정기 ) 통은 4 내

지 10개반으로, 반은 20 내

지 60가구(공동주택 150가

구)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동

주택 는 자연부락 등은 지

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

다.

제5조의2(통․반장의 해   

재 의 제한)① 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 .

  1. ～ 5. ( 행과 같음) 

 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

의 규정에 의하여 해 된 자

는 해 일부터 3년간 부천시

에서 통․반장에 다시 

될 수 없다.

제3조(획정기 ) 통은 4 내

지 6개반으로, 반은 20 내지 

30가구로 구성한다.-------

--- --- --- --- --- --- --- -

--- --- --- --- --- --- --- -

--- --- --- --- --- --- --- -

---- .

제5조의2(통․반장의 해   

재 의 제한) ① (개정안과 

같음)

  1. ～ 5. (개정안과 같음) 

  ② (개정안과 같음) 

신 ․ 구 조 문  비 표



소계 20 605 3,729

동 19   123

〔수정안 포함〕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획정기 ) 통은 4 내지 6개반으로, 반은 20 내지 30가구(공동주  

  택 150가구)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동주택 는 자연부락 등은 지실  

  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의2의 제목 “(통․반장의 해 )”을 “(통․반장의 해   재   

의 제한)” 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 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 된 자는 해 일부터  

  3년간 부천시에서 통․반장에 다시 될 수 없다.

별표 1 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계 37 1,170 7,278

별표 1  원미구의 소계란  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

소계 10 280 2,042

송내2동 29  229

별표 1  소사구의 소계란  송내2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2  원미구 동 13통란 내지 22통란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 소사구 송내2동 27통란 다음에 28통란  29통란을 각각 별지  

와 같이 신설한다. 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“별지”

구 명 동 명 통 반    할   구   역(번지)

소사구
송내

2동
28 1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1동

2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2동

3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3동

4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4동

5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5동

6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6동

29 1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7동

2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8동

3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09동

4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10동

5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11동

6

송내동 372 

부천 동역 푸르지오

112동



현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  정   안

제3조(획정기준) 통은 4 내
지 6개반으로, 반은 20 내
지 30가구로 구성한다. 다만, 
5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
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
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
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
다.

제5조의2(통․반장의 해촉) 동
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
사유가 발생할 시 통․반장 
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다.
  1. ～ 5. (생  략)
  <신  설>

제3조(획정기준) 통은 4 내
지 10개반으로, 반은 20 내
지 60가구(공동주택 150가
구)로 구성한다. 다만, 공동
주택 또는 자연부락 등은 현지
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
다.

제5조의2(통․반장의 해촉 및 
재위촉의 제한)① 
---------------
-------
---------------
---- .
  1. ～ 5. (현행과 같음) 
 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
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자
는 해촉일부터 3년간 부천
시에서 통․반장에 다시 위촉
될 수 없다.

제3조(획정기준) 통은 4 내
지 6개반으로, 반은 20 내
지 30가구로 구성한
다.-------
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
---------- .

제5조의2(통․반장의 해촉 및 
재위촉의 제한) ① (개정안과 
같음)

  1. ～ 5. (개정안과 같음) 
  ② (개정안과 같음) 

신·구조문 비표



        행 개   정   안

           구분
 구▪동 별 통수 반수            구분

 구▪동 별 통수 반수

계 37 1,178 7,351 계 37 1,170 7,278

소 계 20 615 3,814 소 계 20 605 3,729

원

미

구

심곡1동 20 114

원

미

구

심곡1동 20 114

심곡2동 23 139 심곡2동 23 139

심곡3동 18 110 심곡3동 18 110

원미1동 26 165 원미1동 26 165

원미2동 28 164 원미2동 28 164

소 사동 14 99 소 사동 14 99

역곡1동 27 168 역곡1동 27 168

역곡2동 30 196 역곡2동 30 196

춘 의 동 36 183 춘 의 동 36 183

도 당 동 43 238 도 당 동 43 238

약 동 35 205 약 동 35 205

   동 29 208    동 19 123

 1 동 51 265  1 동 51 265

 2 동 29 212  2 동 29 212

 3 동 42 230  3 동 42 230

 4 동 40 234  4 동 40 234

상    동 31 171 상    동 31 171

상 1 동 32 225 상 1 동 32 225

상 2 동 27 222 상 2 동 27 222

상 3 동 34 266 상 3 동 34 266

소 계 10 278 2,030 소 계 10 280 2,042

소

사

구

심곡본1동 25 139
소

사

구

심곡본1동 25 139

심곡본동 21 165 심곡본동 21 165

소사본1동 18 127 소사본1동 18 127

소사본2동 16 118 소사본2동 16 118

소사본3동 41 322 소사본3동 41 322

범 박 동 29 171 범 박 동 29 171

괴 안 동 34 291 괴 안 동 34 291

역곡3동 38 271 역곡3동 38 271

송내1동 29 209 송내1동 29 209

송내2동 27 217 송내2동 29 229

소 계 7 285 1,507 소 계 7 285 1,507

오

정

구

성 곡 동 63 294
오

정

구

성 곡 동 63 294

원종1동 39 235 원종1동 39 235

원종2동 34 220 원종2동 34 220

고강본동 49 244 고강본동 49 244

고강1동 27 136 고강1동 27 136

오 정 동 31 164 오 정 동 31 164

신 흥 동 42 214 신 흥 동 42 214



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       정

구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 구 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

원미구  동
1～

12
(생   략)

원미구  동
1～

12
( 행과 같음)

13 1
주공아 트

1동 101～105
<삭제>

2
주공아 트 

1동 106～110

3
주공아 트 

2동 101～105

4
주공아 트

2동 106～110

5
주공아 트

3동 101～108

6
주공아 트

5동 101～105

7
주공아 트

5동 106～110

8
주공아 트

6동 101～105

9
주공아 트

6동 106～110

14 1
주공아 트

7동 101～105
<삭제>

2
주공아 트 

7동 106～110

3
주공아 트

8동 101～108



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       정

구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 구 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

원미구  동

4
주공아 트

9동 101～108

원미구  동

5
주공아 트

10동 101～105

6
주공아 트

10동 106～110

7
주공아 트

11동 101～105

8
주공아 트

11동 106～110

15 1
주공아 트

12동 101～105
<삭제>

2
주공아 트

12동 106～110

3
주공아 트

13동 101～105

4
주공아 트

13동 106～110

5
주공아 트

14동 101～105

6
주공아 트

14동 106～110

7
주공아 트

15동 101～105

8
주공아 트

15동 106～110



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       정

구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 구 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

원미구  동

9
주공아 트

16동  101～108

원미구  동

16 1
주공아 트

17동 101～106
<삭제>

2
주공아 트

17동 107～112

3
주공아 트

18동 101～106

4
주공아 트

18동 107～112

5
주공아 트

19동 101～105

6
주공아 트

19동 106～110

7
주공아 트

20동 101～105

8
주공아 트

21동 106～110

9
주공아 트

21동 101～105

10
주공아 트

21동 106～110

17 1
주공아 트

22동 101～106
<삭제>

2
주공아 트

22동 107～112



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       정

구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 구 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

원미구  동

3
주공아 트

23동 101～106

원미구  동

4
주공아 트

24동 107～112

5
주공아 트

24동 체

6
주공아 트

25동 체

7
주공아 트

26동 101～105

8
주공아 트

26동 106～110

18 1
주공아 트

27동 101～105
<삭제>

2
주공아 트

27동 106～110

3
주공아 트

28동 101～105

4
주공아 트

28동 106～110

5
주공아 트

29동 101～106동

6
주공아 트

29동 107～112

7
주공아 트

30동 101～105



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       정

구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 구 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

원미구  동

8
주공아 트

23동 101～106

원미구  동

9
주공아 트

24동 107～112

10
주공아 트

24동 체

11
주공아 트

25동 체

12
주공아 트

26동 101～105

19 1
주공아 트

33동 체
<삭제>

2
주공아 트

34동 체

3
주공아 트

35동 체

4
주공아 트

36동 체

5
주공아 트

37동 체

6
주공아 트

38동 체

7
주공아 트

39동 체

20 1
주공아 트

40동 체
<삭제>



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       정

구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 구  명 동 명 통 반 할구역

원미구  동

2
주공아 트

41동 체

원미구  동

3
주공아 트

42동 체

4
주공아 트

43동 체

5
주공아 트

44동 체

6
주공아 트

45동 체

21 1
주공아 트

46동 체
<삭제>

2
주공아 트

47동 체

3
주공아 트

48동 체

4
주공아 트

49동 체

5
주공아 트

50동 체

6
주공아 트

51동 체 

7
주공아 트

52동 체

22 1
주공아 트

53동 체
<삭제>



현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       정
구 명 동 명 통 반 관할구역 구  명 동 명 통 반 관할구역
원미구 중 동

2 주공아파트
54동 전체

원미구 중 동

3 주공아파트
55동 전체

4 주공아파트
56동 전체

5 주공아파트
57동 전체

6 주공아파트
58동 전체

7 주공아파트
59동 전체

8 주공아파트
60동 전체

9 주공아파트
61동 전체

23~
29 (생   략) 23~

29 (현행과 같음)



현                  행 개                   정
구 명 동명 통 반 관  할  구  역 구 명 동명 통 반 관  할  구  역

소사구 송내2동

1~27 (생   략)
소사구 송내2동

1~27 (현행과 같음)

<신
설>

28 1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1동

2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2동

3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3동

4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4동

5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5동

6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6동

<신
설> 29 1
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7동

2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8동

3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09동

4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10동

5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11동

6
송내동 372 
부천 중동역 푸르지오
112동


